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8호

나. 제 안 자 : 김달호 의원 외 11명

다. 제출일자 : 2018년 10월 17일

라.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2. 제안이유

○ 영상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복합으로 그 분야가 날로 확장

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영상산업의 범위를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

음악·게임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같이 협소한 영상산업의 범주로는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문화

컨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광고를 추가하고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하는 등 영상산업 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산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 광고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함(안 제6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와 ‘광고’를 추가하고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해 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영상산업 진흥 관련 법규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산업을 ‘영상물1)의 제작·활용·유통·보급·

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기술’로 정의하고(제2조),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시책의 수립·시행(제5조),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제8조), 영상 전문인력의 양성(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는 영상산업의 분야를 ‘영화·애니

메이션·비디오물’, ‘음악·게임’,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 ‘그 밖에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 또한,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제3조), 영화제의 지원(제6조),

영상물의 제작·촬영 지원(제7조), 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제8조)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음.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1항).



◦ 이처럼 서울시 조례상의 영상산업 분야가 영화·애니메이션·음악·방송

등으로 열거 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영상물이 출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 서울시 영상산업 관련 현황

◦ 서울시는 영상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용 2019년 사업비(안) 분야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건축공사 착공 및 감리 발주 등
2,680

(총사업비 22,464)

영화

영상산업인프라 조성
영화창작공간 운영 1,604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314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공모를 통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 1,500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서울촬영 지원 223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824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15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280 드라마

상상산업 기반 조성

서울상상산업 포럼, 상상산업 청년마당  300

애니메이션

국제 애니메이션 행사 개최 지원 570

단편 애니메이션 행사 개최 지원 60

한류 콘텐츠 공모전 운영 150

서울 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서울 파트너스하우스 운영 943

서울애니메이션센터재건축 건축공사 등
16,506

(총사업비 62,500)



◦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복합으로 산업영역이

실시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영상산업의 추세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또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시네마테크, 서울애니매이션센터)이

완공된 이후 특정분야에 대한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산업 분야별로 고른 발전과 지원이 필요함.

라. 영상산업 분야의 확대(안 제2조·제6조)

◦ 한국컨텐츠 진흥원의 보고서2)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는 110조원이고 수출액은 68억 9천만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인력의 증가

등을 통해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2) 한국컨텐츠진흥원,「2017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8년 5월 발간.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

츠 활성화

e스포츠 행사 개최 290

게임

e스포츠 및 게임산업 활성화 345

게임콘텐츠 개발 지원 500

게임콘텐츠센터 운영 910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1인미디어 창작자 육성 641

인터넷

영상물미디어콘텐츠 인프라 구축
1,200

(총 구축비 10,000) 



<콘텐츠산업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2017년 4분기)>3)

◦ 특히, 콘텐츠 산업 분야 중 영상물의 경우 4차 산업 시대에 신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영상산업 지원사업들이 한정된 분야에 치우쳐

있어 광고 등 매출 규모가 큰 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발전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임.

3) 한국컨텐츠진흥원, 앞의 보고서, 15면.

산업명

매출 현황 수출 현황 종사자 현황

매출액

(백만원)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액

(천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종사자 수

(명)

전년대비 

증감률

출판 20,754,425 △0.1% 220,951 17.90% 181,022 17.90%

방송 17,952,405 3.60% 493,390 20.00% 44,548 20.00%

광고 15,591,856 2.60% 116,683 6.30% 67,037 6.30%

지식정보 14,695,693 9.20% 629,928 11.20% 83,936 11.20%

게임 12,240,314 12.40% 3,905,851 19.20% 77,340 19.20%

캐릭터 11,567,037 4.50% 648,881 5.90% 34,657 5.90%

음악 5,738,025 8.10% 455,386 2.90% 79,852 2.90%

영화 5,488,796 4.40% 40,726 △7.2% 29,641 △7.2%

콘텐츠솔루션 4,799,428 4.70% 196,921 4.50% 28,371 4.50%

만화 1,006,058 3.10% 37,683 16.00% 10,359 16.00%

애니메이션 700,097 3.40% 145,802 7.50% 5,285 7.50%

합계 110,534,134 4.80% 6,892,203 14.7% 642,048 14.7%



◦ 따라서 영상산업 분야에 드라마와 광고를 추가하는 개정안 제2조는

현재 지원 중인 사업(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과 신규 분야(광고)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어 서울시의 영상산업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는 영화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6조는

행사대상을 영상제로 확대해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 2180-8055


